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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 는 내  주변에  진행 는 심해 시  개   에 하여 시  개   ,  개  연   

 심  검 하 고, 시   해양 경, 안 상  ,  등에 하여  하 다. 그리고  연

는 해 원  체계  개  하여  ‘해양 (안 리 차)규 ’  별도   신  안  해양 경 리 , 해

사안 , 산안 규 에 한 개 안   안하 다. 특  해  해양플랜트   사고 사   내 에 

한 에 하는 훈   평가 도   필  강 하 다. 

핵심용어 : 심해 시 ,  해양 (안 리 차)규 , , 해양 경 리 , 해사안

Abstract :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and oil & mining safety regulation.  

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for the domestic work force based on accident cas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plants.

Key Words : Deep sea drilling,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Continental,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1)1.  론

  내 해 원에 한 본격  탐사  시 는 1966

 한 지질 원연 원( 립지질 사 )  아시아극동경

원 (ESCAFE)  술  재 지원  하여 동해, 해, 

남해  에 한 탄    탐사  진행하  

 시 었다(Park, 1987). 후 는 체계  해

원  개  하여  주변에 한 해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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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한민   한 도  그 도  해

안에 한 해역 나 한민  행사할 수 는 든 

리가 미 는 에 하는 해  합리  개

함”   1970  1월 1 에 ‘해 원개 ’  

하 다. 그리고 1970~80  지 쉘(Shell), 스

(Caltex), 걸프(Gulf) 등과 같  사들  내 

에 한  탐사  진행하 나, 동해-1가스  

하고는 상업  검  해  탐사하지 못하고 

 사업  철수하 다(Lee, 2004).

  는 2010  4월 20  계 2  사   



BP(British Petroleum)가 미  시 만(gulf of mexico)  마

도 (Macondo well) 개   2008  3월  

2013  9월 지 한 워  라 (Deepwater Horizon)

에  생한 재  폭  사고  하여 해 원 개

에  해양 경  안 리   각하  시

하 다.  사건  계  미  연    루 지애나주 

는 시 만 원 과  심해시 에 한 허가, 

해양 경  안 리 차  강 하는 책  실행하 다

(Petrolia, 2014).

  2007  한 공사는 해  50 % 지  

한 주계 시 운 사  우드에 지(Woodside energy)  공

동  립한 웨 (Woodside Energy Korea Pte. Ltd : WEKO)

 통해 동해-8 에 한 탐사  시 하 다. 후 WEKO

는 삼 공업에  건 한 트랜스 (Transocean)  심

해시  DDKG2  하여  탐사  진행하

다. 어 포스 - 우  역시 2010  

 득하여 고래 D 에 한 시 공 업  진행하고 

지만   내 상 체계 비가  루어지지 

않고 다. 처럼 우리나라는 계  95 째 산  

지  갖고, 동해  심  다양한 태  심해 

시 업  진행하고 에도 하고 해양 경  안

에 한 내 규  비  비상상  생에   

안   비 지 못한 실 다. 라   연 는 

내   심해 시  개   , 해양 경  안

과   들에 하여 하고  개 할 

수 는  개 안   안하고  한다. 

2. 국내 대륙붕 주변 심해 시추의 개요  황

2.1 심해 시추의 개

1) 심해 시추의 개

  해양 시 는 20   후  크게 하  해

원 컨 ,   가스 등에 한 상업  보는 탐

사  시   술  과 함께 차 고 

다. 연  에  해양 시 는 탈리아에  1959  

라(Gela, Italy)  개  래  1960  라 나(Ravenna, 

Italy) 에 한 상업  가스개   해  

스 만   해양  개 었다(Bertello et al., 2008).

  해양 시  는 통상  수심에 라 천해  심해

 하여  수 다. 첫째, 천해  심해는 생태학  

에  합  가능여 에 라 수심 200 m   

하고 다. 째, 해양학  에  천해  심해는 

 경계  과하는 수심 2,000 m   하

도 한다. 그러나 실  1,500 m 상  수심  심해

라고 지 하고 다(Lehmköster, 2016). 

  해양 시 는 상 시  동 하게 시 (rotary drilling)

식  사 하나 (oil field)  건  해상 경에 라 

시  동  보 하고, 어할 수 는 상하 동 보

비(heave compensator), 슬립 트(slip joint), 라 (riser) 

등과 같  특수한 비  사 하는 특징  갖고 다(Choi, 

2011).

2) 심해 시추의 동향  종류

  는 술   하여 상  경  

한 수심 1,500 m 상  심해에 하고 는 해

원에 한 탐사  시  지  진행해 다. 그러나 

2010  미  시 만 마 도 (수심 4,993ft) 사고  하

여 2011  해양시   규  수   허가 차

가 폭 강 에 라  계  가  많  시 동

 진행 고 는 시 만 주변 해역에 한 시 동  

많  약  고 다. 특   사  

사들  가 하락  하여 2016 ~2020

지 매  6 % 도 심해 시 에 는 고 본지 (Capital 

Expenditures : CAPEX) 비  하 는 경향  보 고 

에 라 당 간 가가 복  지는 다양한 

태  시 에 한   운 에 어 움  상 다

(Adeosun, 2016).

  상 과 달리 해양 에 한 시 는 수심에 라 

다양한  시  사 고 다. 수심   식

에 라 플랫폼리그(Platform rig), 잭업리그(Jack-up rig) 등

 는 고 식(Bottom support)과 식 시 (Barge 

drilling unit), 수식 시 (Semi-submersible), 동식 시

(Drill ship) 등  는 식(Floating)  양 다. 

 에  미하는 심해 시  고 식  한 

 DDKG 2  같  식 시  미한다.

2.2 국내 대륙붕 개 의 연   황

  엔해양 약 76  1항에  “  연안

 주  리  내  행사할 수 는  주

 해 , 해   연  연 에 라 

변계   경계 지 또는 변계   경계 끝  200

해리에 도달하지 않  경우 해  200해리 지

 해 지역  다”라고 하고 다.  근거

 우리나라는 해 원  개  하여 ‘해

원개 ’    공포하 , 동  2 (해  개

역)에 라  12개  해  하고  

통하여 개 하도  도하고 다.



1) 한국 공사의 대륙붕 개

  한 공사는 1960  상탐사 단계  거쳐 1970  

미  걸프사  해 2  시  다양한 

사들과 공동탐사  진행하여  주변에 한 지질

사  료하 다. 특  주도 남단 7 에 한 개

 진하 나, 본과  해  하여 공동개

역(Joint Development Zone : JDZ)  한 에 라 개

 진한 상태 다. 

  후 한 공사는 1980~90  상업  재  계 

사들  포 한 해역에 한 심 탐사  진행하여 

주  개  마 하 다. 그리고 2004  7월 상업생

산  통해 매 량 1,862억 피트(ft³)에 달하는 양질  천

연가스  개 하여  평균 4천만 피트(ft³)  천연

가스  700 럴  경질 (condensate)  생산하게 었다. 

특  한 공사는 1984  ( ) 우 공업에  내 

 수식 시 (Semi-submersible Rig)  건 하여 

내·  해역에  115공에 한 공  시 실  갖

고 , 1998 ~2004 지 ISM, ISO9001, ISPS   

득하여 에 합한 안 경 체  하고 다. 

아래  Table 1    (수심 200~300 m)  달리 

심해(수심 1,800 m)에 한 해 에 한 주  탐사

 1998  근 지 주  별  하고 다. 

Year Major Contents

1998
potential economy review in the East Sea for the 
gas field 

1999 appraisal drilling for the No.5 offshore field

2004
commencement of production for Donghae-1 gas 
field

2005 ~ 2006 confirm the oil field value for No.8, 14

2013 ~
KNOC & Woodside co-drilling in the East Sea 
(1,800 m)

Table 1. The history and situation of offshore oil well at East sea

2) 민간 업의 대륙붕 개

  1994   커클랜드(Kirkland)가 끝   

사들  내 탐사  시  포 하고, 철수  결

함에 라 해 원개  에 가 생하

다. 라  는 2009  해 원개  심 원  

개 하여 아래  Table 2  같  민간 업  상  

 6-1  남   해역에 한 탐사  허가하

다.  통해  는 민간 업과 업  통해 향후 10

간 내  20공에 한 시  업  진행하여 1억

럴 상  신규매 량  보하는 것   ‘ 1차 해

원개  본계 (2009~2018)’  수립하여 사업  진

하고 다(Jeong et al., 2014).

Area Major Parties Period

6-1(S)
Daewoo International (70 %), 
KNOC (30 %) according to co-operation 
contract

2011 ~
2019

6-1(M)

STX Energy (30 %), KNOC (70 %) 
according to co-operation contract
(STX Energy was merged by GS-LG 
Consortium)

2011 ~
2019

Goverment supports the Max. 40 % capital for the developing 
expenditure even if it will fail.

Table 2. The development of oil field in the East sea

3. 시추  련  해양환경 리법  검토

3.1 해양환경 리법상의 시추 의 용 여부 

1) 일 인 시추 의 의

  시  항(Self Propelling)  가능한 단동 (Mono-hull)

 체  갖고, 시 비  상 에 탑재한 식   

 (Ship-shaped vessel)  갖고 다. 특  시  

체 앙에 (Moon pool)  어 고,  통해  

시 비 체가 탑재 어 는  할 수 다

(Journee and Massie, 2001). 내 해역에 한 시 는 

 같  수식 시 과 트랜스 에  한 동식 

시  주  루고 , 들  해사 에  

규 하는 동식해 시  드(MODU Code 2009)에 

는 과 동시에 안  시행규  3 ( 식 

해상 2)) 2  1 에   에 포함 다. 

2) 해양환경 리법상 용 범

  해양 경 리  2  16 , 17 , 해양 경 리  시

행규  3 , 에  염 지에 한 규  7 에 

2)   시  심  내 상   검 하고 

나, 여  어 택에 어  많  약  다.  해양

경 리 , 안 , 해사안 , 산안 규 상에 ‘ ’, 

‘시 ’, ‘플랫폼’, ‘해상 ’, ‘해양시 ’, ‘해양생산시 ’ 등

 사 고 , 실 에 는 ‘해양플랜트’라는 어  

 사 하고 다. 라  개별  에 라 동 한 

미 지만 각각  사안  합   하여 가피하게 

씩 다  어  사 하고  함  고  한다.



,  “수상 또는 수 에  항해  사 하거나 

사  수 는 것(  착한 것  포함한다)  해양

수산  하는 고 식· 식 시   플랫폼”  

고 다. 여  “해양수산  하는 고 식·

식 시   플랫폼”  해 원개  2  2 에 

라 해 업  한 고 식· 식 시   플랫폼  

포함하고 다. 그러므  “해양수산  하는 고 식·

식 시   플랫폼”  한민  에 하는 

천연 원    천연가스 등  탐사·채취  에 

는 사업(가공·수 · )  해 사 는 것  해 할 

수 다.

  해양 경 리 상  시   플랫폼  해  수

역 에  해  통  하는 해역  타

경 수역  2  규 에  타 경 수역, 동  

15  규 에  경 리해역에 한다. 특  한민

   상  해역·수역· 역 안에  항해 또

는 하고 는 경우 해양 경 리   게 다. 

다만, 해양 염 지 리    해양 염 지  한 

검사 등에 한 규  항해에 사하는 에 

하여 하지 아니한다. 라  통상  진행 는 해

원개  해 원개  3  규 에 

라 해양 경 리 상  공간  에 포함 다.

3.2 해양환경 리법 용에 른 주요 문

1) 해양 염 상계획  용의 문

  행 해양 경 리  2  16  규 에 , 내 

에  시 업에 고 는 시  식 시

  주에 포함 다. 라  해양 경 리

 31  1항  에  염 지에 한 규  25

 1항 1  규 에 라 시   플랫폼  에 

한 염과  해양 염비상계  비 해야할 

 에 포함 다. 라  시  는 해양

염비상계  하여 민안 처  검   

후  해당 에 비 해 어야 한다. 

  그러나 에  염 지에 한 규  25  1항 

1 에 라 시   플랫폼  에 한 해양 염비상

계  갖 어 어야 하는  하는  가 

다. 냐하  시   플랫폼  시 업  에  

는 뿐만 아니라 시 수  나 트(Bentonite) 

탄액 등과 같  해액체 질   험도 재하  

다. 라  내 에  시 업에 사하는 시

   해액체 질에 한 해양 염비상계  

비 해야 하는 별도  규  신 할 필 가 다. 그리고 

해양 염비상계 가 규 하는 는 내   

    심  루어   에 

근 내 해역에  시 업에 사하고 는 시  

업 특   하지 못하고 다. 

2) 자재  약  치 문

  해양 경 리  2  16  규 에 거하여 시

 식 시  에 포함 다. 그러므  에

 염 지에 한 규  53  1항에 라 진

  수 1만  상  (  )  염

질  · 지  한 재  약  비 해야 한다. 

내 시 업에   트랜스 에  한 

‘DDKG 2 ’는 각각 수 13,881 , 수 95,000  

 에 동 에 거하여 재  약  비

하여야 하 , 비  아래  Table 3과 같다.

Kind Standard

Oil fence B or C type
Over 1.5 times of the ship’s 

length

Oil Treatment, Solvent or Gel 40 X + 100 Y + 30 Z = W

Table 3. Standard for material and chemical

  특  산안 규  148 에 도 해양 경 리 과 

사하게 업  또는 는 시     

거  하여 스, 스키 (Skimmer) 등 비  갖

어야 한다. 그러나 타 경 수역내에  시 업에 

사하는 가 산안 규 에  업  

또는  에 포함 어   가스  시 과

에  생할 수 는 해양 경 염에 비할  과할 

수 는지에 한 여 는 여  해 상  쟁  남아

다. 그리고 체  비  하여 당사  책 과 

 하게 규 하지 못한 한계  동시에 갖고 다

(Mok, 2012).

3)  등의 치의 문

   등  도는  해양 사고에 비하  

한 공   해 실시 는 도  해양 경

리  67 에 라 규  상  과 해양시  

에게  등  직 ·공동  하거나 해양 경

리공단에 탁할 수 도  한 도 다. 행 해양 경

리 상  등   행하  해 는 상

(해양시 ) 건3), 상 건4)  상해역 건5)



  시 야 한다.

 시  상 건  에  연료   사

하고 에 라 에 해당 다고 단 나, 상해역

건  에  해당 해역에    경우 3시

간 내에 도달할 수 어야 한다. 그러나 시  시

업지역  타 경 수역  에  등  

행 건  시키지 못하고 다. 라  상해역

건  미 는 시   등   

행할 필 가 없다. 그리고  등  는 상

(해양시 )에  는  해양 사고  비하

는 도  에 시  시 업  시 공에  

는  또는 각  해 탄액에 한  등  

 행할 필 가 없다. 심해 시  경우, 업  

상  비 비 지 등  3시간 상  항해가 

필 한 원거리에 재함에 라 시   플랫폼  상

 하는 별도   등  규 과 규

 신 할 필 가 다.

3.3 해양환경 리법 개 안

1) 해양 염 상계획  용에 대한 개 안

  에  염 지에 한 규  25 ( 해양 염비

상계  비 상 등)상에 시  업 특  하여 

Table 4  같  항  삭   신  안한다. 특  

에  염 지에 한 규  25  1항 3 상   

 해액체 질  해양 염비상계 에는 ➀ 시   

플랫폼  , 규 ,   리 에 한 보, ➁ 시

  플랫폼  에 한 사항, ➂  또는 해

3) 수 500  상  , 수 1만  상  

(  한 에 한함), 신고  해양시  

량 1만 킬 리  상  시

4) 원 , , 등 , 경 , , , 

에 하는 탄 수 (항공 , ( ), 아스 트, 나프타, 

, 간 [  생산공 에 원료  는 

사 ( )  ( )  말한다]  생연료 ( 생연료

: 등 나  체하여 연료  사 는 산  

 말한다)), 액상 합

5) (1)  경우 : 해당 해역에    경우 3시간 내

에 도달할 수 는 곳에 하여야 함.

     (1) 해사안  10 에  통안 특 해역 : 통안 특

해역   해역  천 역, 산 역, 울산 역, 포

항 역  여수 역

     (2) 항만  2  2 에  역항  3 에  연안

항  다  항만 : 산항, 평택·당진항, 산항, 마산항

   (2) 해양시  경우 : 시  는 해당 시  

한 항만 역에 등  하여야 함. 다만, 비 ·비

상  시  는 해당 시 에   

는 경우 3시간 내에 도달할 수 는 곳에 하여야 

한다.

액체 질 사고 생 시 시   플랫폼  리 가 

하여야 할 신고  보고  차에 한 사항, ➃  또는 

해액체 질   하여 시   플랫폼  

사 가 취하여야 할 에 한 사항, ➄ 시   플

랫폼  주 비, 시 도   주  도

, ➅ 시   플랫폼 사 에 한 ·훈 에 

한 사항, ➆ 시   플랫폼 주변해역  , 경 등 해

역특 에 한 사항, ➇  또는 해액체 질 사고 

  검에 한 사항, ➈  또는 해액체 질 

사고 생 시 그 사실  통보할 연안 당사    

에 필 한 사항, ➉  또는 해액체 질 사고 

생 시 상에  공하는 산  상복원   강

도에 한 계산프 그램  할 수 는 에 한 사

항, 해양 염사고 에 필 한 , 비·

재   동원체계, 시   플랫폼 염사고 규 별 

계  등  내  포함  필 가 다.

  

Now Alternation

Article 25 (Subject for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Etc) 

① ~ omit.

C. drill ship and platform.

2. vessel for dangerous liquid 

material shall install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 A 

tanker of which total tonnage is 

not less than 150 tons.

<insert>

② According Article 1,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insert>

Article 25 (Subject for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Etc) 

① ~ omit.

<delete>

2. vessel for dangerous liquid 

material shall install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 A 

tanker of which total tonnage is 

not less than 150 tons.

3. vessel for dangerous liquid 

material and oil shall install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 drill ship and platform.

② According Article 1.1.1,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revision>

③ According Article 1.3,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Table 4. Comparative Table of Article 25 For the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비  시   플랫폼  해양 경 리 상  

어 에  염 지에 한 규  25  2항  

에도 하고, 한 해역에  동하지 않고 한 

상태  시 업 등에 사하는 특  감안할   해

원과  별도  규   ‘해양 ’에 한 

 삽 하여 해양시 염비상계  해양 염비

상계  양  내  합한 ‘(가 )해양  해양

염비상계 ’에 한 별도  규  신 할 필 가 다.

 

2) 자재  약 치 에 대한 개 안

  에  염 지에 한 규  53  3항에 하  

“  67  1항에 라 등  · 하거나 같  

 2항에 라 ·  탁한 경우에는  66 에 

 재·약  등  갖 어  것  본다”라고 하여 

재·약  비  규  고 다. 라  계 시  

가 별도  해양지원 (Offshore Supply Vessel : OSV)

 하여 보안    · 하거나 해

양 경 리공단에  등  ·  탁한 경우에

는 본 에 재  약  비 할 필 가 없다. 

  그러나 산안 규  148  하여 업  

또는 가   거  하여 스, 

스키  등과 같  비  갖 도  시하고 에도 

하고, 산안 규  상 에 라 해상에 

는 시  에게 업  또는  

지  할 수 없다. 라  해양 경 리 에 라 해

상 시 과 에  생할 수 는 해양 경 염에 비할 

 업  또는 에게 과할 수 없  것  

해 다. 라  산안 규 상에 별도  해

원개 과  ‘시   플랫폼’ 또는 ‘해양생산시 ’ 

등에 한 어  신  또는 삽 하여 상시  해

상시  하도  시하고, 해양 경 리 상  ‘해양

시  재·약  비 ’  참 하여 체   

마 할 필 가 다.

3)  등의 치 에 대한 개 안

   등  행 상   하여  

해양 경 리  67 ( 등   등) 1항에 

수 500  상    수 1만  상  (

 한 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시 과 플랫폼

 가 신 하는 개  필 하다(Table 5).

  또한  등  · 과 하여 시   

플랫폼  ·  별도  규 하는 한편, 시   

플 폼  시 업  특  고 하여 수능   

 고 수  할 필 가 다. 라  해양

경 리  시행  51 ( 등   등) 1항  [별

 8] · 비  · ( 51  )에 하

여 아래  같  시   플랫폼에 한 · 비

 ·  신 할 필 가 다(Table 6).

Now Alternation

Article 67 (Arrangement of 

Prevention Ship, Etc) ① ~ omit.

1. A tanker of which total 

tonnage is not less than 500 

tons.

2. A vessel of which total 

tonnage is not less than 

10,000 tons (limited to vessel 

excluding tankers).

<insert>

3. Oil storage facility as a 

reported to the maritime 

facility whose storage capacity 

is not less than 10,000 

kiloliters.

Article 67 (Arrangement of 

Prevention Ship, Etc) ① ~ omit.

1. A tanker of which total 

tonnage is not less than 500 

tons.

2. A vessel of which total 

tonnage is not less than 

10,000 tons (limited to vessel 

excluding tankers).

3. drill ship and platform

4. Oil storage facility as a 

reported to the maritime 

facility whose storage capacity 

is not less than 10,000 

kiloliters. <revision>

Table 5. Comparative Table of Article 67 For the Arrangement of 

Prevention Ship

Drill ship 

and 

platform

oil recovery 

capacity (Hour)
arrangement

720㎘ over

arrange or install a prevention 

ship or prevention equipment 

(not less than 200 tons) 

including minium one prevention 

ship (not less than 150 tons)

Table 6. Amendment of the Drill ship and platform For the 

Attached Form 8 enforcement ordinance of Arrangement 

of Prevention Ship and Prevention Equipment 

2. Drill ship and platform <insert>

   등  해역과 하여 에  염 지에 

한 규  54 ( 등  해역) 1항에 다 과 같

 시 업해역(시   플랫폼  한한다) 라고 시

하여 체  업해역  특 할 필 가 다(Table 7).



Now Alternation

Article 54 (Sea area for 

Prevention ship) ① According 

to Article 67.1.1 and 2, An 

owner of a vessel shall install 

a prevention ship or prevention 

equi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vention ship, 

etc”) as following the sea 

area. But, An owner of a 

vessel shall install a 

prevention ship within 3 hours 

arriving g, etc if discharge as 

following sea area. 

1∼2 omit

<insert>

Article 54 (Sea area for 

Prevention ship) ① According 

to Article 67.1.1 and 2, An 

owner of a vessel shall install 

a prevention ship or prevention 

equi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vention ship, 

etc”) as following the sea 

area. But, An owner of a 

vessel shall install a 

prevention ship within 3 hours 

arriving g, etc if discharge as 

following sea area.

1∼2 omit

3. Sea area for drilling work 

(limited drill ship and 

platform).

Table 7. Comparative Table of Article 54 For the Sea area for 

Prevention ship

4. 심해시추  련  안 법  검토

4.1 국내 안 보건 련법상 시추 의 의  용

1) 안 법

  안  2 에 , “  수상 또는 수 에  

항해  사 하거나 사  수 는 것(  착한 

것  포함한다)과 동식 시 ·수상  등 해양수산

 하는 식 해상  말한다”라고 하고 

다. 그리고 안  시행규  3 ( 식 해상 )

에 , “해양수산  하는 식 해상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  탄 수 , 나 과 같  

해  원  채취 또는 탐사하는 업에 사할 수 는 해

상 (항  해상에 고  것  한다),  

동식 시 , 수상 , 수상식당  수상공연  등  

 직원 에 13  상  수 할 수 는 해상 (항

 해상에 고  것  한다),  또는 폐  

등  산 하여 하는 해상 ”  미함에 라 

과 동 하게 감항  지  안 운항에 필 한 사항  규

하는 안  상 다. 

  특  항해 안 과 하여 해상 돌 규  필

건들  고 식 시 업  행할  하고,  

다. 그리고 시 업 또는 계   각 해상

 해 또는 에 한 연안 에  하는 안 항해

  규  수하여야 한다. 어 시  시

허가해역 또는 해양플랜트 지원 지(Offshore Support Base : 

OSB)  동계   경우 항해계   계  또는 시

업  당해  경도  도  시하여 립해양 사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해사안 법

  해사안  상  ‘ ’과 ‘해양시 ’  

, 해양시   아닌 해상  체 하고 

다. 라  시  경우 항해수단  사 할 수  

에  에 포함 다. 그러나 내 에  

시 업에 사하는 시    경우 해당 

에 한 안 리체 , 시 , 원  운항지식 

등과  포  해사안 에 한 약   

동 에 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고 해사

가 한 안 리규 (ISM Code)  상

에 500  상  동식시 시 (MODU), 식생산 하역

비(FPSO), 식 비(FSU), 고 식생산플랫폼(Offshore 

production platforms), 해양지원  등  포함 어  

에  동식 시  경우에도  안 운항과 

 리체  수립  행함에 어   또는 

 에  한 심사  비하여야 한다. 

  특  해사안  46 (  안 리체  수립 등)에 

 “해 원  채취·탐사 또는 하는 업에 사

하는 동식 해상  운항하는 는 안

리체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시하고 에 

라 연안 에   시  안 리체  리·감

독할 수 는  근거가 마 어 다고 해 할 수 다.

3) 산안 규칙

  시 에 한 안   술한 안 과 해

사안  에 해 원개 과 산안  다. 

특  산안 규  2 상에 시  리그(Rig)는 “

6)  시 업  하  하여 건  탑 과 그에 

착  양 (Draw-work)· 리 블(Rotary table) 등 

시  체”  미하고 다. 그리고 해양생산시

(offshore production facility)  “해양에   생산하  

한 해상  시  또는 생산 비  비 한 공  체”  

미하고, 가스플랜트는 동해 가스 에 한  하

게 하  하여 “가연  천연가스  액체탄 수  

6) 산안 규  2 상 ‘ ’ 라 함  가 하는 지

역  말한다. 그리고 ‘ ’ 라 함  탐사 ·평가 ·생산 ·주

· 지   폐  말한다.



리하는 시 ”  미하고 다. 라  해상 시 에 근

한 는 해양생산시  합하나 것 역시 시  

 체 하지 못한 한계가 다.

4.2 련 법령에 른 주요 문

1) 경

  내  개 계   진 고 에도 

하고, 시   안 경 책에 한 내

가 비 지 못한 실 다. 특 , 시 에 한  지 , 

시  운   등  비 , 염사고 생

시 비   업   등  어 지 않다. 

특   리할 수 는 당  강  행사, 시

실행  한 공사, 내  또는 계 시 운

사  심해 시 에 한 경 안 리 차  보  필

하다. 그러나 미래   에  시  경우 해

 비 컨 , 해 수직 (subsea riser), 폭 지

(blowout preventer) 등과 같  해 비들과 체 어 시

업에 사함에 라 수 상   1차원  

 해상 만  한 할 수 없는  다.

2) 련 법규상의 문

  안   고 는 식 해상

과  시 , 만재 수  시  복원  지 등

과 하여 ‘ 식 해상    비 등에 한 

’  고시 어 나, 는  상  계, 건  

등  한 어 다. , 안   시  

계, 건  등에 어  체  안  보하  한 규

에 라 특   시  운 과 한 안  

안  규 상  아니다. 

  해사안  46  2항에 , ‘해 원  채취·탐

사 또는 하는 업에 사하는 동식 해상 ’  

 하여 안 리 차  상에 포함하고 

다. 그러나 해사안  46  2항 본   3 에 

 동식 해상  복하여 포함하고 는  갖

고 다.  같  해 원  채취·탐사 또는 하는 

업에 사하는 해상 에 하여  규 에 

 동식  경우에는  취 하고, 고 식  경우에

는 해양시  취 하는 가 다. 그리고 공간  

에  는 한민  타 경 수역에 는 해양

시 만  한시키고, 한민  타 경 수역에  

‘해 원  채취·탐사 또는 하는 업에 사하는 

( 동식 해상 )  하고 다. 또한 안 리

체  에 한 규  ‘해 원  채취·탐사 또는 

하는 업에 사하는 동식 해상 ’   에 

포함하여 안 리체  수립  여하고 에 

라 해사안  내에 도  규 들  상  복 거나 

재 어 어 해 상  많  란  생할 수 다.

  특  산안 규  업   7)에게 

산안  5  1항 5  규 에 한 ‘안   

산안 규 ’  하도  하고 다. 라  

산안 규  ‘안 리 본계 ’과 ‘시 에 한 안 운

계 ’ 등 2  어 다. 그러나 산안 규

 산안 규   시 산근   합 하

여야 한다는 건 에는 아 런 차가 규 어 지 않

 에 시 운 사에게 안 리    

책 과  하거나 강 할 수 는 근거가 하

다는  갖고 다. 

4.3 련 법령의 개 안

1) 별도 규 의 신

   1988  167  사망 가 생한  알 (Piper 

Alpha, 1988)  사고 후 체계  안 리  강 하  하

여 ‘1992  해양 (안 리 차)규 (Offshore Installations 

Safety Case Regulations : OSCR92)’  신 하 다.  통해

 ‘해 원  채취·탐사 또는 하는 업에 사하는 

해양 ’  안 리에 필 한 험도  평가  감독하

 하여 과 해양  하여 별도   

리하고 다. 후  2006  4월 6 에  2005  

해양 (안 리 차)규 (Offshore Installations Safety 

Case Regulations : OSCR05)  2015  7월 19   2015

해양 (안 리 차)규 (Offshore Installations Safety 

Case Regulations : OSCR15)  통하여 업 (licensees), 생산

 해양    운 (production installation operators 

and well operators), 비생산  해양    운

(non-production installation owners and well operators) 등  해양

과  각  업  수행함에 어  수 는 안

리 차  하도  하고 다. 해양  

 운 는 안 에 한 규  하여  보건안

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E)에 하   각 

규 에 라 심사가 진행 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6).

  그리고  OSCR15 규  거   사고 험

 생할 수 는 험  검 해 보  OSCR15는 

든  사고  험  통 하  하여  합한 

7) 산안 규  2  항에 , 업 는 “ 업

에 한 업   해 원개 에 한 해 업  

말한다” 그리고 는 “ 업 에 한   해

원개 에 한 해  말한다”라고 하고 다.



규에 라 열거  하여 하도  시하고 

다(Lee, 2016). 특   OSCR15는 1974  산업안 보건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53 에 라 

개별 산업에 특   체계  하여 시행규

(regulation), 시행 (order), 승 실 규 (Approved Codes of 

Practice, Guidance, ACoPs), / (Standards) 등  시하

고 에 라 시 에  할 감독당 과 시 운 사

간  책 과  체  할 수 는  갖

고  에 OSCR15   별도  규  신 하는 

것  고 할 필 가 다.

2) 해사안 법의 개

  해사안  안 리규 (ISM Code)  수 하

여   해양시  에게 안 리체  하

도  하고 다. 그러나 해사안  탐사 개  

 하는 해상 에 하여  아닌 것  해

양시  하고  에 동식 시  과 

동시에 탐사 개   하는 해상 에도 해

당 는 매우 애매한 지 에 다. 라  술   

고 식, 동식, 식 해상   개  

에 라 보다 하게   안 리 차에 한 규

 아래  같  개 할 필 가 다. 

  첫째, 2  규 에 ‘해양 ’과 ‘해양시 ’  항

 하여 시할 필 가 다. , “➀ 해양  

해양에 지 원  탐사 개 , 해양과학 사 등   

해 에 고  시 거나 동식, 식  

과 해양시  아닌 것  말한다. ➁ 해양시   

계 ( ) 수리 하역, 해상주거  등  

 해 ( )에 고착  량 블 공 시

거나 해상   , 해양  아닌 

것  말한다”라고 개 할 필 가 다.

  째, 5    사업  안 리상에 해양

 특징   안 리 차가 삽 도  시할 필

가 다. ,  OSCR15 규 에  승 신청 에 

한 사항, 승 신청 차(신청  시 ,  당사 , 신

청  양식, 첨 , 승 시 ), 안 리 차에 한 

심사 ,   행 , 안 리체 에 한 승

  차 뿐만 아니라 3  또는 행  통한 

심사  등  마 하여야 하다. 

3) 산안 규칙의 개

  2017  1월 7  ‘ 산보안 ’과 ‘ 산보안규 ’  

‘ 산안 ’과 ‘ 산안 규 ’  개    동

상  ‘보안’  갖고 는 수동  해 에  ‘안 ’ 라는 

개  하여 극  항 해  가능하도  하는 

 다. 산안 규  상  산  심  업

 에게 ‘안 리 본계 ’과 ‘시 에 한 안

운 계 ’  해  사업 에 비 하도  규 하고 

고, 체  내 , ,  규  승 차  

심사   규   OSCR15  같  비 어 

지 않다.   경우 OSCR15 17  생산 태  해

양  안 리 차(Safety case for production installation)에 

라, 고 식, 동식 해양  는 안 리 차

 마 하여 상  운 하  6개월 에 하여야 하

고, 비생산 태  해양 (non-production installation)  경

우는 3개월 지 안 리 당 에  하여 승  

도  하고 다. 그러므  심해시  하여 안

리 차  산안 에 규 할 경우, 산안 규 에 

한 만  규 하고 는 산안 상에 ➀ 

산안 규  승 차에 한 신 , ➁ 승 신청에 한 

차(신청  시 , 처, 양식, 첨  등, 승 시  

등)  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안   산안  

시행 에   사항과 해 원개 에  

업  또는 가 산  안  하여 취하여

야 할  등  체  하  하여 산안

규 에  규 하는 안 리 본계  내   시 에 

한 안 운 계  내   OSCR15   ➀ 안

리 차에 한 심사  마 , ➁ 심사 행

 지  삽 할 필 가 다. 

5. 결 론

  우리나라  같  지하 원  한 본   근 해역

에 하는 탄하 드 트, 열수 상, 망간단 ,   

가스  같  탄 수 계열 원  탐사, 시  하여 2012

 첨단 해 탐사시  ( , Hakurei)

 독  건 하여 운항하고 다. 특  본  경우 

독립행  천연가스 원 (The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 JOGMEC)  립하여 

2013  탄하 드 트, 천연가스 등  개  하

여  연안 해역  심  한 탐사  시 동  

지 하고 다. 그러나 아직 지 우리나라  경우  

탐사  시  계 사들에게 하고 , 

스 스 (sweat spot) 주  안  원개 에 하고 

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  경우 해 원  심해에 

하고  가능  고,   탐사, 시 동  

해 는 첨단  술, 고가  비, 많  본  여



어야 한다. 라  , 산업계, 학계, 연 계에 는 미래에

지 원  보고  해 에 한 식  고할 필 가 

,  해 는 해양 경  안   연  해

 시 사  훈삼아 험  하여 내  개

안  마 할 필 가 다. 

   연 는 동해  심  진행 는 심해시  

 해양 경  안  내 규  비  비상상

 생에   안  마 하  하여 아래  같  

리하여 언하고  한다. 

  첫째, 시 업  생할 수 는 해양 염에 한 체계

 리  하여  해양 경 리 상  에  

염 지에 한 규  개 , 재  약 비   개 , 

   개 안  마 하여 할 당 , 시 운

사가 공동  심해 시 에  해양 염  할 수 

는 근거  마 하는 것  필 하다.

  째, 심해 시 에 한 다양한 경험, 사 , 술   

 해양 (안 리 차)규  마킹하여 내 

실에 합한 새 운 규  신 함과 동시에  상

에  규 들  개  또는 신 하는 것  필 하다. 

  ‘ 프 알 ’, ‘ 워  라 ’  재  폭 사고는 

업  험에 한 안 시스   비 어 

지 않거나 행 주체   원에 한 훈  

함  주  원 다. 라  향후 내 심해 시 가 내 시

에 해  주도 남단 8 지  것  상

하   내  비 뿐만 아니라  에 

한  수  한 훈   시행 평가

도  마 하는 것  람직할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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